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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고향세의 움직임

1. 고향세란?

많은 사람이 지방인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대학진학과

취업을 할 때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그곳에서 살면서 납세행위가 이루어짐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

이들을 키워낸 『고향』인 자치단체는 세수 제로

⇒ 현재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키워준 고향에 자신들의 의지로

얼마라도 납세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출발

⇒ 지자체에 고향납세를 하면, 자기부담금 2천 엔을 제외하고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로 기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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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고향세의 움직임
2. 도입배경과 목적

배

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심화

대도시와 지방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심화

미래 지역소멸과 경제사회 붕괴 위기

목

적

지방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지방을 항구적으로 살릴 수 있는 세제를 발굴하여 시

행해야 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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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고향세의 움직임

3. 한국에서의 움직임

2008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

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으로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입 발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발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하여 ＇고향

사랑기부제법(가칭)＇제정

⇒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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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고향세의 움직임

3. 한국에서의 움직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11건)

- 별도 법률 제정안 2건 : 황주홍, 이개호의원)

- 기부금품법 개정안 5건 : 안호영, 전재수, 강효상, 김광림, 김두

관 의원

- 소득세법 개정안 2건 : 홍의락, 주승용 의원

- 지방세법 개정안 2건 : 박덕흠,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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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형 고향세의 움직임

3. 한국에서의 움직임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17.9.27) /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분담 : 기존 세액과제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홍보 허용

(단, 공무원 동원 강제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

(단, 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기타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금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법 시행령(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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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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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인구동향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인구감소 지속

▶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3년 25.1%로 4인 중 1인, 2016년 27.3%, 2035년 33.4%로 3인 중 1인,

2065년에 38.4%에 달하여 2.5명 중 1인이 65세의 고령자로 구성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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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5년까지는 총무성 「국세조사」, 2016년은 총무성 「인구추계」(2016년 10월 1일 확정치), 2020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의 출생중위·사망중위가정에 의한 추계결과 인용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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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인구동향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자 부양비율 급감

▶ 1950년 12.1인의 경제활동인구가 1인의 고령자를 케어하던 것이, 2016년 현재는 2.2인이 1인을

케어하고, 2060년에는 1.3인이 1인을 케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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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5년까지는 총무성 「국세조사」, 2016년은 총무성 「인구추계」(2016년 10월 1일 확정치), 2020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의 출생중위·사망중위가정에 의한 추계결과 인용 재작성

65세 인구를 15~64세
인구가 부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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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인구동향
장래 인구예측(2010년 ~ 2060년)

▶ 2010년 1억2,806만 명을 피크점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26년 : 인구 1억 2,000만 명이 붕괴, 2048년에는 1억 명 이하로 감소한 9,913만 명, 

2060년에는 8,67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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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지역동향

일본의 지역소멸 위험

▶ 일본의 저명한 민간연구기관 『일본창성회의』(2014.5.8)

- 2040년까지 일본 전국 1,741개 지자체 중 896개 자치단체에서

가임여성(20~39세)이 50%이상 감소 예상

- 896개 자치단체 중 인구 1만 명을 하회하는 523개는 소멸가능성

⇒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설치 운영

- 본부장 : 아베 수상

- 책임담당자 : 장관급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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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3. 한국의 인구동향

한국의 인구통계 예측

▶ 전국 : 2030년 인구 피크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16년 현재 : 고령인구 6,996천 명(13.5%), 경제활동인구 37,784천 명(73.1%), 유소년인구 6,916천 명(13.4%)

- 2065년 : 고령인구 18,273천 명(42.5%), 경제활동인구 20,620천 명(47.9%), 유소년인구 4,132천 명(9.6%)

주) 중위추계결과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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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3. 한국의 인구동향
경제활동인구대비 고령자 부양 추계(통계청)

▶ 전국 : 1970년 17.7명에서 2010년 6.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2065년 1.1명으로 감소 전망되어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강원도 : 1970년 19.2명에서 2010년 4.6명으로 감소, 향후 2045년 1.1명으로 감소 전망

(전국 대비 20년 빠르게 고령화 진행 중)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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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시도별 합계출산율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49.5%, 광역시 인구 19.8%로 총 69.3%의 인구 대도시 집중

- 수도권·광역시 면적 각각 11,829㎢, 3,755㎢으로 국토의 11.8%, 3.7%이지만 인구 69.3% 집중,

타 도지역 면적 84,711㎢으로 국토의 84.5%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30.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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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 추이

주: 경제성장률은 3년간 평균이동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7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은 감소 추세

- 생산가능인구 성장률 : 1970년 3.4% → 2015년 0.5%, 경제성장률 : 1970년 11.7% → 2015년 2.9%

▶ 생산가능인구의 성장률 감소는 주고용층 비중 하락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 = 소득감소 공식 성립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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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

▶ 일본 창생본부 : 동경 1극 집중 현상 억제 → 지역자원 활용 지역산업 창출

주) 동경은 동경수도권(동경도,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1도 3현의 합계, 서울은 서울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시 1도의 합계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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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전국대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와 인구비율

주 :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전국 인구비율 : 1985년 4.27% → 2015년 2.97%로 5년 평균 -5.7% 감소

▶ 강원도 GRDP 비율 : 1985년 4.12% → 2015년 2.53%로 5년 평균 -7.6% 감소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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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소멸위험지수 변화(고령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 비율)

2005년

2015년

1.0이상

1.0미만

0.5미만

0.2미만

▶ 2005년 대비 2015년 소멸안전지역, 쇠퇴시작지역 감소

▶ 소멸위험지역 증가 추세

▶ 특히, 면지역의 경우 약 86.7%가 소멸 위험 및 고위험 지역

구분 2005년 2015년

소멸안전
지역 60개소 27개소

쇠퇴시작
지역 57개소 45개소

소멸위험
지역 53개소 70개소

소멸고위험
지역 18개소 46개소

구분 읍 면 동

소멸안전
지역

1
(4.2)

3
(3.3)

23
(31.1)

쇠퇴시작
지역

11
(45.8)

9
(10.0)

25
(33.8)

소멸위험
지역

8
(33.3)

36
(40.0)

26
(35.1)

소멸고위험
지역

4
(16.7)

42
(46.7)

0
(0.0)

합계 24
(100.0)

90
(100.0)

74
(100.0)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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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소멸위험지수 변화(고령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 비율)

▶ 전국소멸위험지수를 읍면동지역별로분석한결과

- 소멸고위험지역은 2005년 585개소(16.4%)에서 2015년 805개소(23.1%)로

220개소가증가

- 소멸위험진입지역도 2005년 471개소(13.2%)에서 2015년 574개소(16.4%)로 103개소증가

- 소멸주의지역 415개소(11.6%)에서 825개소(23.6%)로 410개소가증가

- 소멸저위험지역은 2,102(58.8%)에서 2015년 1,288개소(36.9%)로 410개소가감소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구분 2005 2010 2015

소멸 저위험 지역
2,102 1,701 1,288
(58.8) (49.0) (36.9)

소멸 주의 지역
415 526 825

(11.6) (15.1) (23.6)

소멸 위험 진입 지역
471 414 574

(13.2) (11.9) (16.4)

소멸 고위험 지역
585 831 805

(16.4) (23.9) (23.1)

합계
3,573 3,472 3,492

(100.00) (100.00) (100.00)
주) ( )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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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전국 소멸위험지수 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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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전국대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와 인구비율

주 :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전국 인구비율 : 1985년 4.27% → 2015년 2.97%로 5년 평균 -5.7% 감소

▶ 강원도 GRDP 비율 : 1985년 4.12% → 2015년 2.53%로 5년 평균 -7.6% 감소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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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지역동향

02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지역동향

구분
2017년

개수 시군명
계 89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제주 0 -
부산 4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대구 2 서구, 남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광주 3 동구, 남구, 북구
대전 2 동구, 중구

강원 10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6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충남 8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1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16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16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10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재정자립도 20% 이하 시군 : 2015년 99개, 2016년 95개, 2017년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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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1. 고향납세의 흐름

2. 고향납세 추진실적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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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1. 고향납세의 흐름

기부자가 고향에 납세를 하면 감사표시로 지역특산품을 받고, 주소지 지

자체로부터 세금공제 및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

▶고향납세를 유치한 지자체는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지역생산자에게 특산물 구매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특산물을 받아 사용하여 본 기부자는 생산자에게 재주문하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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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1. 교향납세의 흐름(소득공제)

※ 연간 급여소득 700만 엔 및 소득세율 20%일 경우의 사례
- 가족구성 : 부부(자녀 무), 배우자 공제 유(기부금은 최대 10만 8천 엔까지 공제 범위)
- 2014년부터 2038년까지는 부흥특별소비세를 가산한 비율 적용
- 공제산정 방식
① 소득세 : (기부금-2000엔)을 소득공제(소득공제액×소득세율(0~45%)이 경감)
② 개인주민세(기본분) : (기부금-2000엔)×100%를 세액공제
③ 개인주민세(특별분) : (기부금-200엔)×(100%-10%(기본분)-소득세율(0-45%))
→ ①과 ②에서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③에 의해 전액공제(소득의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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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1. 고향납세의 흐름(지원조직)

지원조직은 고향납세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향납세액
의 일정 비율 또는 회비를 받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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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1. 고향납세의 흐름(예 : 지원조직 사토후루)

- 사토후루는 수수료를
고향납세액의 10~15%

- 후루사토초이스는 연간
4만엔 회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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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연도별)

고향납세에 동참한 적용 건수를 보면, 2008년 53,671건에서 2017년 17,301,584

건으로 무려 322배 급증수도 전년(726만 건) 대비 1.8배(1,271만 건) 증가

고향세가 도입된 2008년(81억 엔)과 비교하면 45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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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연도별)

고향납세 1건 당 평균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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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상위권 비교)

북해도 시호로정(2016년) : 인구 6,132명

시즈오카현 야이즈시(2015년) : 인구 139,462명

미야자치현 미야코노조시(2016년) : 인구 165,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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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향후 전망)

일본인 모두가 고향납세에 동참할 경우

2.5조 엔
2조4,791억엔

2016년도 기부금액 2,844억 엔 = 12%

(2015년도 주민세 결산)

12조3,954억 엔 x 20% = 2조4,791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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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상위 광역지자체:시정촌포함)

2008년 도입 당시에는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도시지역)에서 고향납세가 추진

되고 효과를 나타냄. 최근 들어 지방이나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고향납세 이동

구분

2008년 2014년 2017년

도도부현
금액

(백만엔)
건수 도도부현

금액

(백만엔)
건수 도도부현

금액

(백만엔)
건수

1 도쿄 1,448 505 홋카이도 4,334 248,679 홋카이도 36,503 2,203,150

2 홋카이도 954 5,222 야마가타 2,872 208,818 사가 31,547 1,711,533

3 히로시마 685 655 미야자키 2,304 138,263 미야자키 24,903 1,553,016

4 오사카 396 4,956 돗토리 2,159 151,147 야마가타 22,611 1,319,505

5 효고 319 3,585 나가노 2,090 102,895 오사카 20,075 994,419

6 나가노 303 1,925 사가 1,812 76,289 시즈오카 18,550 716,998

7 카나가와 277 712 나가사키 1,769 460,682 카고시마 18,153 780,447

8 토치기 265 596 효고 1,551 77,642 후쿠오카 16,475 918,182

9 이바라기 236 1,552 도쿄 1,128 4,242 나가노 13,463 467,201

10 치바 227 490 오오사카 1,097 41,789 기후 10,893 3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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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일본 수도권과 지역비교)

수도권은 지역주민의 기부금액 보다 유치금액 비율이 작고, 지방은 기부금액 보다

유치금액이 많음. 3대도시권(동경, 오사카, 나고야) 주민의 기부액이 전체의 70%

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총무성)

도도부현명 구분 2008년 2012년 2016년

북해도
유치액(백만엔) 954 901 27,124

기부금액(백만엔) 354 594 5,969

일

본

수

도

권

동경도
유치액(백만엔) 1,448 1,206 871

기부금액(백만엔) 1,641 3,375 68,304

카나가와현
유치액(백만엔) 277 295 4,970

기부금액(백만엔) 229 1,014 25,886

치바현
유치액(백만엔) 227 245 6,419

기부금액(백만엔) 723 613 13,508

사이타마현
유치액(백만엔) 61 197 2,626

기부금액(백만엔) 215 530 13,407

오사카부
유치액(백만엔) 396 324 7,331

기부금액(백만엔) 431 1,468 21,888

효고현
유치액(백만엔) 319 317 6,730

기부금액(백만엔) 321 505 13,279

후쿠오카현
유치액(백만엔) 62 384 9,528

기부금액(백만엔) 230 230 7,765

나가노현
유치액(백만엔) 303 203 5,215

기부금액(백만엔) 118 15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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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경향 분석)

2008년 도입 당시에는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도시지역) 중심에서 지방으로 이동

8. 

2. 

2016년 순위
2014년 순위
2008년 순위

4. 釜石市

9. 天童市

7. 米沢市

2. 伊那市

10. 木更津市(치바)
6. 流山市(치바) 

7. 飯山市

10. 岐阜市

3. 名古屋市

3. 焼津市

9. 厚木市
(카나가와)

1.府中市(동경)
2.荒川区(동경)
5.杉並区(동경)
8.葛飾市(동경)
9.文京区(동경)

3. 札幌市

10. 根室市

6. 神戸市2. 広島市

7. 宗像市
5. 上峰町

6. 熊本市
4. 都農町
1. 都城市 8. 泉佐野市

8大阪市. 

1.府中市(동경)
4.杉並区(동경)
5.文京区(동경)

2017년 순위

3. 都城市

2. 都農町

1. 泉佐野市

4.みやき町
5. 上峰町

6. 湯浅町

7. 唐津市

8. 根室市

9. 湯浅町

10. 藤枝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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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북해도와 동경 비교)

자료 :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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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증가이유)

답례품의 충실과 고향납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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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기부자의 사업선택)

고향납세 시 기부자가 선택 가능한 각 지자체의 사업분야 : 교육 및 인재육성, 건강·

의료·복지, 아동양육 등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유지를 위한 긴요한 사업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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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2. 고향납세 추진실적(기부금 활용사업)

고향납세로 지역에서 활용한 사업을 보면 교육·인재육성, 아동양육, 건강·의료·복

지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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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총액)

2017년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540.4억 엔으로 전년 대비 48.9% 증가하였으며, 

이용건 수도 43.3% 증가

자료 :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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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 비교

고향납세 총액

2,844.1억 엔
(1,271.1만 건)

고향납세
공제대상 총액 2,540.4억엔

이용자 수 225.3만 명

공제액 1,766.6억엔

<2016년 고향납세 추진실적> <2016년 고향납세 공제액>

순수기부금액 2,844.1억 엔 – 1,766.6억 엔 = 1,077.5억 엔
<고향납세 총액> <공제액>

(100.0%) (62.1%) (37.9%)

1인당 평균 공제액
78,411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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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

고향납세 유치액·공제액 적용 상황 : 일본의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 고향납세에 많이 동참하면서 지방으로 세액이 이전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도도부현 명 구분 2008년 2012년 2016년

북해도
유치액(백만엔) 954 901 27,124

기부금액(백만엔) 354 594 5,969

일
본
수
도
권

동경도
유치액(백만엔) 1,448 1,206 871

기부금액(백만엔) 1,641 3,375 68,304

카나가와현
유치액(백만엔) 277 295 4,970

기부금액(백만엔) 229 1,014 25,886

치바현
유치액(백만엔) 227 245 6,419

기부금액(백만엔) 723 613 13,508

사이타마현
유치액(백만엔) 61 197 2,626

기부금액(백만엔) 215 530 13,407

오사카부
유치액(백만엔) 396 324 7,331

기부금액(백만엔) 431 1,468 21,888

효고현
유치액(백만엔) 319 317 6,730

기부금액(백만엔) 321 505 13,279

후쿠오카현
유치액(백만엔) 62 384 9,528

기부금액(백만엔) 230 230 7,765

나가노현
유치액(백만엔) 303 203 5,215

기부금액(백만엔) 118 15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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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

2016년 북해도와 동경도의 고향납세 추진실적(세액공제) 비교할 경우 북해도는 271억 엔

을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북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부한 금액은 60억이 지출됨

동경의 경우 87억 엔의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680언 엔이 외지로 나간 결과를 보여, 지방

간의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임

<북해도> <동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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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고향세 상세분석과 시사점

3. 고향납세 세액공제 실적

고향납세를 위한 소요비용 중 답례품 조달비용이 전체 38.4%를 차지하고 있음

주) 고향납세와 관련된 답례품 조달 비율
109,081백만 엔 / 284,409백만 엔 = 38.4%(2015년 결과 : 38.3%)

주) 고향납세와 관련된 답례품 조달 비율
109,081백만 엔 / 284,409백만 엔 = 38.4%(2015년 결과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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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본의 우수 지자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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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본의 우수 사례분석

구분
2015년

기부금액(천엔)

2015년
기부자 건수

2016년
기부금액(천엔)

2016년
기부자 건수

1월 131,671 3,698 72,775 3,958 

2월 143,120 5,384 97,380 5,396 

3월 153,671 6,344 277,312 15,433 

4월 80,280 4,425 206,106 7,068 

5월 63,272 4,009 198,060 7,796 

6월 103,713 6,085 286,137 8,043 

7월 132,392 5,835 163,217 7,062 

8월 130,736 5,898 175,176 6,708 

9월 246,058 9,150 270,585 10,349 

10월 404,735 14,626 491,719 18,823 

11월 782,582 30,105 712,387 34,614 

12월 1,455,867 43,344 2,175,901 105,992 

합계 3,828,097 138,903 5,126,754 231,242 

야이즈시의 월별 고향납세 실적은 11월과 12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연말 어느 정도

연소득의 지출규모 파악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야이즈시의 참치 등 지역특산물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강한 것으로 판단

1. 야이즈시의 고향납세 사례



48

04 일본의 우수 사례분석

야이즈시의 경우, 2016년 약 51억 원의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야이지시민이 타지역으로

기부한 고향납세액은 약 1억3천 엔이 외지로 나감

2015년의 경우, 약 38억 엔의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약 6천 7백만 엔이 외지로 기부됨

2. 고향납세 추진실적

2015년 전국에서 2위, 2016년 전국 3위로 고향납세 유치 기록

<2015년> <2016년>



49

04 일본의 우수 사례분석

고향납세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다 지역특산물 제공 카다로그를 보유하고, 친절하면서 신

속하고 정확하게 답례품 제공

3. 고향납세 관련 답레품 카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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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본의 우수 사례분석

야이즈시는 직영으로 고향납세에 대응하고 있으며, 직원의 역할분담과 함께 신속·정확·

친절을 모토로 고객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인구15만 도시)

4. 명확한 업무영역과 협력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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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본의 우수 사례분석

『야이즈』의 브랜드 파워, 지명도 향상, 네임브랜드 형성

야이즈의 사업자들과 시민들이 자신감에 넘치고 원기왕성

『야이즈』시청 직원들은 도전정신과 자신감 회복, 하면 된다는

의식 고조

고향납세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세금감소, 답례품 경쟁 등에 대한

야이즈의 입장은, 본래 고향납세의 취지가 잘 살아나고 있다는 것,

지역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지역의 노력에

의한 결실로 평가

5. 야이지시의 고향납세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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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고향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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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고향세제 도입방향

▶ (일본)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도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역

활력사업 전개 어려움, 고향(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항구적인 세제발굴로 지역

활성화 도모

⇒ (한국)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입목적

▶ (일본) 출생지, 과거에 일정기간 거주한 곳, 본적지가 아닌 기부를 하고 싶은 곳

이 고향임(마음의 고향 포함)

⇒ 일본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고향의 개념

▶ (일본) 조세로 할 경우 조세충돌 우려 등으로 기부금 제도로 접근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하여 기부금으로 접근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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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세법에 고향세를 한 세목으로 포함시키고, 실제로는 기부제도로 운영

⇒ (한국)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으로, 실제도도 기부제로 운영

※ 지자체 대상 기부금 허용 및 지자체 모집활동 인정 등으로 기존법에 한계, 

또한 답례품 제공이 고려될 경우 관련 법률 부재로 새로운 도입법안 필요

도입방법

▶ (일본)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소도시, 열악한 지방 등과 관계없이 전체로 개방

⇒ (한국) 대도시와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도권 및 대도시 협의 지난 예상

▶ (일본) 기부를 받을 때 기부금 사용목적을 정하여 기부하는 것이 가능

⇒ (한국)기부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기부금의 사용분야 지정

도입범위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55

▶ (일본)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한국)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편 타당한 지표 개발

접수 가능 자치단체

▶ (일본) 도입 당시에는 답례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시행하였으나, 과도한

답례품 제공(고가상품, 환금성 등) 등으로 지자체 간 과열경쟁 발생

⇒ (한국)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답례품 제공 여부

▶ (일본)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 제공토록 총무성에서 지침 시달(2017.4.1)

⇒ (한국) 답례품의 폐단을 줄일 대책으로 나온 일본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

답례품 제공 한도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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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민간기업 및 전문조직과 연계

하여 활성화 도모, 각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한국) 지방분권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세의 근본 취지인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접수·홍보 방식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 (일본)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없음

⇒ (한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자체를 폐기하여 지방분권 실현과 기부문화 정착 유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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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루사토초이스 또는 사토후루 등 지원조직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한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지원조직 구성

▶ (일본) 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결과적으로 기부자가 거주

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자동적으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 (한국)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 (일본)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자기부담액 2000엔

⇒ (한국)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공제하되, 취약한 지역 재정보전 방안 검토

⇒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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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납세 제도도입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법인까지 확대하는 “지방창생응원세제”(일명 기업판고향납세) 시행

기업판고향세로 진화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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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고향세의 흐름 및 구조

05 고향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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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의 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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